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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학문간, 

국가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윤리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와 국가 사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외의 여러 연구부정

행위를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윤리 

의식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윤리의 확립은 연구자 개인의 의식 변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연구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5년도 말에 겪었던 황우석 사태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황우석 사태를 통해 연구윤리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사회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구 공동체에서는 

데이터 조작,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 / 간 / 사

Nati
on

al 
Res

ea
rch

 Fou
nd

ati
on

 of
 Kor

ea
  ㅣ

 연
구
윤
리
 확

보
를
 위

한
 지

침
 해
설
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 민 근 



이는 아직도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연구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여 연구윤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부수적이거나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 하여금 

진실되고 책임있는 연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익한 GPS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연구를 남보다 앞서 실시 했다 해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처음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그동안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촉진제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

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을 개정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한국연구재단은 지침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

윤리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침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해설서가 우리나라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  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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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지침의 의미와 효과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은 2007년 2월에 제정된 이후, 몇 번의 부분 개정1)을 

거쳤으며, 현행 지침은 2015년 11월 3일에 개정된 교육부 훈령 제153호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관련 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2007년에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규정 마련의 토대가 됨으로써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기관의 

경우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2014년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연구책임자, 

김정희)의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201개 

4년제 대학의 경우 91.0%에 해당하는 183개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 제정(2007. 2. 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된 이후, 제1차 개정(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2차 개정(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제3차 개정

(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제4차 개정(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제5차 

개정(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6차 개정(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을 거쳐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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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관련 규정 혹은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진 대학은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지침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유용하고도 실질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첫째,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범위 등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기존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 속에 중복게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조항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할 때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각 학문 분야별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허용 

가능한 중복게재인지 비난받을만한 중복게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

●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기존 규정으로는 우리 연구공동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자의 학위논문의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누가 제1저자가 되고 공동 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개념 정의와 함께 저자의 순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규정이 필요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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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학위논문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논문에서의 표절, 

정부 아닌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결과에서의 연구윤리 문제에도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연구 활동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함

이처럼 연구 현장에서 기존 연구윤리 지침을 활용할 때 겪는 어려움이 많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기존 연구윤리 지침을 활용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이 갖는 

모호성과 추상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으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윤리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참
고

문
헌

부
   록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 외국의 현황

1) 미국: 연방정부 연구진실성 사무국(ORI)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연구진실성 사무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이하 ‘ORI’로 표기함)”을 

두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과 징계를 결정

한다. 미국에서 연구진실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1년 당시 하원 과학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이던 앨 고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0년대 

동안 국민보건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문제가 깊이 논의되었다. 1986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연구기금 지원과 계약에 관한 지침

(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을 발표했고, 1989년에는 “과학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와 보고에 관한 신청 및 수혜 기관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Awardee and Applicant Institutions for Dealing with and Reporting Possible 

Misconduct in Science)”이 연방정부 규정으로 발표되었다(42 CFR Part 50, 

Subpart A).2)

1989년에는 국립보건원 산하에 “과학 진실성 사무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을,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과학 진실성 조사 사무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을 두었는데, 1992년 두 기관을 통합하여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지금과 같은 ORI를 설치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초기 

관심이 국민 보건 연구 분야에서 먼저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연구 전체의 

진실성 문제를 다루는 부서임에도, 현재까지도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부는 명칭과 조직 구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연구진실성 

업무를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두는 것은 계속 유지되어 왔음

2) ORI Historical Background, http://ori.hhs.gov/historical-background (검색일: 201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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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UK Research Integrity Office, UKRIO)

영국에서 연구진실성에 관한 국가적 관심은 2006년 UKRIO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는 연구진실성을 모든 연구 분야에서 핵심 주제로 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UKRIO는 전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연구와 사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국을 대표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모든 연구자들과 기관들의 다양한 분야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UKRIO는 영국을 대표하는 연구진실성 기관이지만, 규제 또는 조사기능을 갖지 

않으며 관리 및 조사 기능은 대학, 학회 등의 학술 단체의 관련 기관에서 담당한다. 

UKRIO는 국가·사회에서 연구진실성의 범주의 큰 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쟁점들에 대한 조언, 연구진실성 교육 촉진, 공통의 기준 개발, 사용자와 

조사자에 대한 지원, 연구자 및 학술 편집자, 해외 연구진실성 기구와 업무 협조 등이 

있다.3)

UKRIO는 “영국 보건부(UK Health Department)”, “연구 공동체(UK Research 

Community)”, “과학기술 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과 

협력하여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연구진실성을 증진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수행에 관한 규정(Code of Practice for Research: Promoting good practice 

and preventing misconduct)”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의 기본 구성은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지(checklist)”, 1. 서론, 2. 원리, 3.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UKRIO information, http://www.ukrio.org/wp-content/uploads/UKRIO-leaflet-2013-web-version.pdf 

(검색일: 201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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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이처럼 UKRIO의 규정은 연구진실성을 널리 보급하고, 사회 전반에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각 연구 단체가 각종 지침을 개발할 때 국가 수준의 기본틀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모든 연구자와 단체가 자발적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들에 

대한 포괄적 조언과 기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표: 이 규정집의 표지 내면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기획 단계, 연구 수행 단계, 연구 종료 이후 

단계마다 자신들에게 요청되는 연구진실성 유지 항목을 쉽고 간략하게 점검할 수 있다. 

1장 서론: 서론에서는 이 규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진실성에 기초한 연구 수행과 

연구부정행위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1.1)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연구의 관리와 

연구 행위에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원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한다(1.2). 

특히 위원회는 사회 전반에서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출판을 통해 널리 

보급하고, 매년 연구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하고 있다(1.12).

2장 원리: 이 규정의 원리가 탁월성(excellence), 정직(honesty), 진실성(integrity), 협력

(co-operation), 책임(accountability), 훈련과 기능(training and skill), 안전(safety)의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장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기준: 이 부분은 2장의 7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연구 

기획부터 연구 종료 이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연구진실성의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좋은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3.1), 리더십과 관리

(3.2), 훈련과 모니터링(3.3), 연구 설계(3.4), 협동 과제(3.5), 이해관계의 갈등(3.6), 인간 

참여자들, 인간 재료 또는 개별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3.7), 동물과 관련된 연구(3.8), 

건강과 안전(3.9), 지적 재산(3.10), 재정(3.11),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3.12), 재정 감시와 

회계 감사(3.13), 동료의 평가(3.14), 출판과 저자(3.15), 연구부정행위(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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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PRCR)

캐나다에서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매우 최근의 일이다. 캐나다는 학문 분야에 따라 “보건연구협회(CIHR)”,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평의회(NSERC)”,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평의회(SSHRC)” 

등의 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이 있는데, 2011년 이들 3대 연구지원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진실성 사안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Panel on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약칭 PRCR)”를 창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대 연구지원 기관들과 

PRCR은 2011년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3대 기관 프레임워크(Tri-Agency 

Framework: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를 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규제와 

예방에 힘쓰기 시작했다.4)

PRCR의 창립과 운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 

3대 연구지원 기관들은 PRCR 창립에 앞서서, 2001년에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회(Panel on Research 

Ethics, 약칭 PRE)”를 창립하고, “인간 관련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3대 기관 

정책 성명(Tri-Council Policy Statement: Ethical Conduct for Research 

Involving Humans, 약칭 TCPS)”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14년에 TCPS-2로 

개정되었다.5)

3대 학문연구 지원 기관은 연구진실성 문제나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 시, 이를 각각 

PRCR 또는 PRE에 의뢰하여 최종 판단을 구하며, PRCR을 구성하는 실제 전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는 

대학, 독립적인 연구기관, 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제보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와 판단 업무만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파트너 기구인 PRE의 경우에도 캐나다 연방 전체에 걸쳐 선임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

4) 캐나다 PRCR 소개, http://www.rcr.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5) 캐나다 PRE 소개, http://www.pre.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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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연구진실성 위원회(ARIC)

호주는 연방정부 산하에 의료보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의학연구평의회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약칭 NHMRC)”가 있고, 이를 

제외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일반 학문분야의 모든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호주 연구평의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약칭 ARC)”가 있다. 인간 또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2007년에 NHMRC의 주도로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국가 성명(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Human Research)”을 제정하였고, 연구진실성 고양에 대해서는 2007년에 

NHMRC와 ARC의 협력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호주 규정(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제정하였다.6)

NHMRC와 ARC는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자문과 연구부정행위 처리를 위해 2011년에 

공동으로 “호주 연구진실성 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약칭 

ARIC)”를 설치하였다. ARIC은 다시 NHMRC 산하에서 보건의학 연구분야에서의 

연구진실성 문제를 담당하는 ARIC-NHMRC와 일반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진실성 

문제를 담당하는 ARIC-ARC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ARIC-NHMRC와 ARIC-

ARC의 구성원은 동일한 4명의 전문가들이다.7)

호주는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개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계속되어 ARIC에까지 도달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11년 기구 설치 이후, 현재까지 5건의 사례만이 ARIC에서 처리되었다. 

해당 연구자의 실명이나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 처리 등은 ARI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알려질 수 있음

6) ‌�호주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및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들, http://www.nhmrc.

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7) ‌�ARIC, http://www.arc.gov.au/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aric 및 http://www.nhmrc.gov.au/

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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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학술의회(SCJ)

일본은 연구부정행위를 공론화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연구진실성 강화가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서서히 연구진실성에 관련된 일본학술

의회(SCJ)와 같은 학술연구기관 수준의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과학자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이 드러났고, 2014년 만능 줄기세포 실험조작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8월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8)

연구진실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기구는 일본학술의회(SCJ)이다. 

2003년 “과학 부정행위와 그 예방”을 발표한 것이 시초이며, 2006년 “과학자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할 과학자들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2013년 “과학자 행동 수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 

만능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학술의회는 11월 “과학의 건전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12월 “과학 연구진실성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잇달아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9)

8) 일본 SCJ의 연구진실성 진흥 노력, http://www.scj.go.jp/en/report/co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9) ‌�일본 SCJ 발표 연구진실성 규정,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s3e-1.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연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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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연구진실성위원회(ORI)는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 실행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 2007년 3월 설립되었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ORI)는 

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실성 증진을 위한 MoST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사무국이고, “연구진실성 증진을 위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JCPRI)”는 다음의 12개의 기관들과 학교들로 구성되었다.10)

10) ‌�Ping Sun, “China’s Efforts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AAAS Professional Ethics Report, Vol. XXIII, No. 4, 

Fall 2010.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The State Commission of Health and Family Planning

●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TV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中国人民解放军总装备部) 

    General Armament Department of the Military (PLA)

● 중국과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중국사회과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중국공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The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 중국과학기술협회 The Chinese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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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문헌 검토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 연구 논문, 정책 보고서11), 규정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세계적인 학회나 출판사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확보하여 그 특성과 우리나라 연구윤리 지침 개정방향이나 내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현장 의견 수렴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현장의 요구 분석

●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함

● 악의적이고 행정 낭비적인 제보 방지를 위한 제보에 관한 내용 보완 필요

● ‌�대학과 학술지 발간 기관 간의 동일 사안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가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대학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의 필요

●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 사용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11)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2006, 연구책임자 조황희),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7,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2008,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연구(2010, 연구책임자, 이원용), 연구윤리활동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2012,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2013, 연구책임자, 이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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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웹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 ‌�목적: 연구진이 마련한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대학 및 학술단체에서 연구

윤리 관련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 및 개정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의 정도와 그 근거, 삭제 또는 추가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 일시: 2015년 2월 10일 ~ 3월 25일(약 45일)

● 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웹 설문 조사

● 설문 참여 대상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 및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회/연구소

1)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 책임 교수 1명

2) 연구진실성(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명

3) 연구윤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1) 학회장 1명

2) 편집위원장 1명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명

4) 편집위원 1명

4년제 대학 학  회

표본
추출방법

 전수 조사 대상자 총 3,259명 중 1,072명(32.9%) 응답

 * ‌�본 조사 전 대학 및 학회 연구윤리 관련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정보 전달 협조 요청을 
통해 전국 242개 대학 556명, 699개 학회/연구소 2,703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1,072 100.0

기관 
유형

대학 338 31.5

학회/연구소 734 68.5

응답자 
직위

대학 연구윤리 책임자 103 9.6

대학 연구진실성(연구윤리)위원장 32 3.0

대학 연구윤리 담당직원 203 18.9

학회 학회장 176 16.4

학회 편집위원장 200 18.7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22 11.4

학회 편집위원 236 22.0

연구 
분야

인문학 343 32.0

사회과학 312 29.1

자연과학 78 7.3

공학 121 11.3

의약학 99 9.2

농수해양학 23 2.1

예술체육학 50 4.7

복합학 4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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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문 내용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취지, 방향 및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 ‌�연구자, 대학,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의 적절성(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

게재의 개념이 명확한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적절한가?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

위로 볼 것인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인가? 등) 

●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연구부정행위 접수, 처리,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등)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청의 조건, 순서, 처리 기한, 조사 결과의 

제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대학, 연구기관 차원의 제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

 공청회 실시

● 목적

- ‌�기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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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 개요

- 일시 : 2015. 6. 3(수) 15:00 ~ 18: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

- 주최·주관 : 교육부(주최), 한국연구재단(주관)

- 주제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연구윤리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 목적

- ‌�학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연구자 및 연구공동체의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분야별 연구윤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연구

활동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5. 9. 17(목) 10:00 ~ 17:30

- 장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대강당 1층

- 주최·주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주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주관)

- 대주제 : 연구윤리의 정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윤리의 실천 방안 Ⅰ

               (Research Ethics: Practical issues and policies) 

- 세션 발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의 방향과 쟁점”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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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침 개정의 개요

 총  칙

 개정 지침의 구성과 특징 

 개정의 목적

 적용 대상

●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의 연구 결과

-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 5장을 적용한다.

● ‌�대학등,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

-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이 없을 경우,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장을 적용할 수 있다.

● ‌�총 제5장, 제33조, 부칙2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칙, 부칙

● ‌�‌�개정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항별 내용의 중복성 해소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윤리 지침 내용의 분리, 통합, 적합한 조항으로의 이동

●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설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연구윤리의 영역에 

근거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명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포함시키고, 특히,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던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본 개정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고자 함


